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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대폰 명의도용 피해 주의

방통위 사금융 대출 신청시 개인정보 관리 주의 당부- , -

방송통신위원회는 자신도 모르게 통신서비스에 가입되어 이용

하지도 않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에게

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예방 수칙 실천을‘ ’ 당부하였다.

년 명의도용예방시스템 을 구축한 이후 방통위 및’05 (M-Safer)

통신사에 접수되는 민원은 감소하고 있으나, 최근 대출사기로 인한

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통신민원조정센터에‘ ’

접수된 명의도용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건수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.

방통위 센터 및 통신사 민원 접수 현황건수< CS ( ) >

구분 년’04 년’05 년’06 년’07 년’08 년’09 년’10 년’11

방통위 1,569 2,513 2,074 1,329 839 633 732 888

통신사 - - 14,943 9,174 7,068 4,008 4,130 2,229

통신민원조정센터 상담 및 분쟁조정 접수 현황< >

구분 년’07 년’08 년’09 년’10 년’11

상담건수( ) 6,964 12,218 16,395 11,789 16,565

분쟁조정접수건수( ) 90 121 197 236 414

※ 통신민원조정센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하성민 방송통신이용자: ( )

보호센터내에 설치된 명의도용 분쟁조정 민간자율 기구

통신민원조정센터에서는 통신사업자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지‘ ’

못한 명의도용 민원을 접수받아 통신서비스 개통 관련 사실확인을

거쳐 요금면제 부분조정 기각 등으로 조정결정하고 있다, ,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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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센터의 차 조정결정에 대해 민원인 또는 사업자가 이의를1

제기할 경우 변호사 소비자 단체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통신, , ‘

민원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’ .

통신민원조정센터 업무처리 프로세스< >

통신민원조정센터 자료에 의하면 년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‘ ’ ’11

전년 대비 가 증가하였으며 민원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피해75.4% ,

구제를 받지 못한 비율 또한 건 중 건 로 전년 대비63.1%(290 183 )

가12.1% 증가하였다.

통신민원조정센터 명의도용 분쟁조정 처리 현황< >

구분 년’07 년’08 년’09 년’10 년’11

기각

대출사기 - 9 35 55 166

허위신고 4 31 20 29 9

명의대여 14 15 29 18 8

소계 18 55 84 102 183

부분조정 12 17 32 22 42

요금

면제

서류미비 57 46 68 75 65

기타 3 3 3 1 -

소계 60 49 71 76 65

합계 90 121 187 200 290

이는 주로 사금융 및 휴대폰 담보대출 관련 광고를 접한 이용자가‘ ’

본인의 개인정보를 대출업자에게 직접 제공하고 이 정보가 활용되어

온라인으로 통신서비스가 개통될 경우 통신사업자가 가입자 확인

절차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.

※ 온라인 개통시 인증방법 공인인증서: 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( + ), 신용카드②

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두자리( + + ), 휴대폰 인증③ 본인 명의의(

휴대폰에 수신된 인증번호SMS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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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 사례< >

사례 대출사기o ( 1: ) 신용불량자 신용‘ 대출 가능이라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’
받은 씨는 신용등급 조회를A 위해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번호 비밀, CVC ,
번호 앞 두자리가 필요하다는 말에 따라 평소 신용카드 결제시 휴대폰 알림,
서비스 를 신청하였던 터라(SMS) 의심치 않고 관련 정보를 알려 줌 몇 개월 후.
채권추심 업체로부터 통신요금 채납독촉을 받고 해당 통신사에 확인 결과,
온라인 쇼핑몰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인증을 거쳐 휴대폰이 개통됨

o 사례 불법 휴대폰 담보대출( 2: ) 휴대폰 대를 개통하여 주면 만원을 대출해1 40
주고 매달 청구되는 이용요금 만원씩 개월 납부 후 해지처리를 하면 된다는10 3
대출업자의 말을 믿고 만원의 대출금을 받고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, 80 2
대출업자에게 넘겨주었으나 청구된 요금은 만원이 아닌 만원이었음, 20 350

이처럼 대출 신용조회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

본 경우 사기 피의자를 검거하기 전에는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려

우므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.
방통위는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이동통신

사업자가 온라인 개통 시 신용카드인증의 경우 결제 단계를 추가

하는 등 인증절차를 개선하여 월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4 .
아울러 방통위는 이용자들도 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음의M-Safer

피해예방 수칙을 실천하기를 당‘ ’ 부했다.
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예방 수칙

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 바로 관할기관에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는다1. .

2.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에서 본인 명의로 개통된(M-Safer, www.msafer.or.kr) 통신
서비스를 확인하고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무료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불법, ( )
개통을 사전에 차단한다.

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신용카드 및 공인인증서 정보카드번호3. ( , CVC번호,
비밀번호 계좌정보 공인인증서 정보 보안카드 정보 등 휴대폰, , , ), 인증SMS
번호를 절대로 타인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.

4.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
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으로 이 경우 통신료가 대출금, 보다 훨씬 많은
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한다.

5. 대출업체에 신분증 및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분증 재발급
및 해당 신용카드 해지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한다.

6. 이동전화 온라인 개통신규 기변 및 번호이동 시 이통사가 지정한 온라인( , ) ‘
공식인증 대리점을 이용한다’ .


